
■ 야생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12] <개정 2024. 6. 28.>

지정검역물의 운송ᆞ입출고ᆞ보관관리 기준(제44조의24제3항 관련)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

가. 살아있는 야생동물 운송차량

1) 운송차량의 전면 또는 측면에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2) 운송차량에 야생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화물칸이 있어야 하고,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해야 한다.

3) 화물칸에는 야생동물의 외부 노출 및 오염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한 차단시

설을 설치해야 한다.

4) 화물칸 내부에는 야생동물이 수송 중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5) 화물칸 상부에는 태양광선ㆍ비ㆍ눈 등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설치하되, 충분한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6) 운송차량의 후면에는 개폐식 문과 앞좌석에서 수송 중 동물의 상태를 관찰

하기 위한 안전창을 설치해야 한다.

나. 그 밖의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1) 운송차량의 전면 또는 측면에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2) 지정검역물을 담은 운송용기는 수송 중 누수 또는 오염물질 누출이 되지 않

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해야 한다.

2. 지정검역물의 입출고ㆍ보관관리기준

가. 보관관리인 또는 검역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ㆍ출고하는

경우 그 지정검역물의 종류, 검역종료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나.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명, 입고일시, 검역종료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 보관관리인 또는 검역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만 출고할 수 있다.


